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59,779,0161,170,111,266 1,110,332,250 [국비299,159,608 기금2,096,643 양여금25,854,000]

2100
교육및문화비           

△847,950570,507,768 571,355,718 [국비3,928,002 기금592,475 양여금1,169,000]

2110
문화관광               

△10,030,36253,917,988 63,948,350 [국비2,798,280 기금167,121]

2114
시립예술단운영         621,6878,205,621 7,583,934  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651,6538,089,487 7,437,834  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651,6538,089,487 7,437,834  

201 3,875일반운영비 309,107 305,232  

3,875 01309,107 305,232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222,182)

  ·정기회원 관리 (=5,280)

1,980    –회원카드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660 * 3,000장 =

1,050    –가입신청서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150 * 7,000매 =

600    –가입안내 포스터 제작                   600 * 1,000부 =

750    –회원관리용 전단 제작                   150 * 5,000매 =

300    –발송용 봉투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40 * 7,500매 =

600    –카드체크기 수선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대 =

  ·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운영 (=7,6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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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    –공연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6회 =

3,000    –소품구입 및 무대제작                 1,000,000 * 3회 =

1,000    –악보구입 및 사보인쇄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곡 =

600    –예술단 부대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4회 =

  ·기획공연 (=3,000)

2,000    –공연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2회 =

1,000    –악보구입 및 사보인쇄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회 =

  ·교향악단 (=28,500)

19,800    –공연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900,000 * 22회 =

6,000    –악보구입 및 사보인쇄                  120,000 * 50곡 =

2,700    –공용악기수리 및 재료(하프외 8종)     2,700,000 * 1회 =

  ·국악관현악단 (=19,225)

8,100    –공연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900,000 * 9회 =

2,000    –악보 및 사보인쇄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0곡 =

3,450    –공용악기수리 및 재료구입             3,450,000 * 1회 =

1,000    –공연의상세탁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00벌 =

4,000    –무대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2막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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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5    –시민국악교실 교재제작           5,000 * 45부 * 3과목 =

  ·무용단 (=28,500)

4,500    –공연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900,000 * 5회 =

    –소품 및 소도구 제작 (=3,050)

800      부채춤용 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20쌍 =

700      외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0개 =

700      장고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0개 =

350      죽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5개 =

500      마감용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종 =

500    –공용악기 수선 및 부품구입              100,000 * 5개 =

1,000    –공연의상 세탁                    10,000 * 50벌 * 2종 =

    –무대장치 제작비 (=17,000)

14,000      정기공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000,000 * 2회 =

3,000      특별공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회 =

1,000    –비디오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2회 =

1,000    –사진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2회 =

300    –연습실 스피커 수리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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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    –테잎(CD, VTR등)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30개 =

  ·합창단 (=31,000)

9,000    –공연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900,000 * 10회 =

9,000    –악보구입 및 사보인쇄                  300,000 * 30곡 =

2,000    –소품 및 소도구 제작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회 =

500    –비디오 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회 =

500    –사진 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회 =

9,000    –음반 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4,500,000 * 2회 =

1,000    –공연의상 세탁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00벌 =

  ·극단 (=44,900)

6,000    –공연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3회 =

6,000    –소품 및 소도구 제작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3회 =

30,000    –무대장치비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,000 * 3회 =

600    –대본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0명 * 3회 =

1,200    –시민연극교실 교재제작            10,000 * 60부 * 2회 =

600    –공연의상 세탁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0벌 * 3회 =

500    –비디오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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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청소년교향악단 (=6,500)

4,200    –공연유인물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700,000 * 6회 =

2,300    –악보구입 및 사보인쇄                  100,000 * 23곡 =

  ·소년소녀합창단 (=7,100)

4,900    –공연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700,000 * 7회 =

1,200    –악보구입 및 사보인쇄                  100,000 * 12곡 =

1,000    –소품 및 소도구 제작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2회 =

  ·홍보부 (=6,300)

1,400    –칼라프린터 인화지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35권 =

2,400    –예술단 홍보재료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20종 =

500    –녹음테이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50개 =

500    –디지털카메라용 소모품                  100,000 * 5종 =

500    –공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250개 =

1,000    –홍보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종 =

  ·예술단 공동운영비 (=19,060)

3,200    –피아노 조율 및 조정분해                80,000 * 40회 =

    –신문공고료(단원 협연자 모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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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,000 * 2단 * 13㎝ * 2회 =

600    –예술단 서식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6종 =

1,600    –예술단 복사용지등 사무용품           200,000 * 8단체 =

10,800    –입장권 매표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900,000 * 12월 =

6,400  ·토요상설무대 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1,600,000 * 4회 =

  ·부산, 울산, 경남3개시도 예술단 교류 (=3,900)

3,000    –공연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회 =

900    –악보구입 및 사보인쇄                   6,000 * 150권 =

4,917  ·예술단 운영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6,261)

2,000  ·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회 =

1,368  ·홍보자료 및 각종 우편물 발송        190 * 600매 * 12월 =

1,428  ·정기회원 카드 송부 우편료              1,190 * 1,200매 =

115  ·자동차세(대형승합 45인승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00  ·자동차보험료(대형승합 45인승)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70  ·환경개선부담금(대형승합 45인승)                        =

480  ·디자인실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          40,000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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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운영수당> (=16,680)

1,800  ·시민국악교실 강사수당    30,000 * 2시간 * 3과목 * 10일 =

  ·시민무용교실 강사수당

2,400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시간 * 4과목 * 5일 * 2회 =

1,200  ·시민연극교실 강사수당      30,000 * 2시간 * 10일 * 2회 =

  ·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

3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명 * 6단체 * 1회 =

  ·예술단원 채용 전형심사료

5,400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6시간 * 5명 * 6단체 * 1회 =

2,880  ·예술단원 채용 심사위원 여비      120,000 * 4명 * 6단체 =

<피복비> (=42,750)

6,000  ·교향악단 공연의상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50명 =

  ·국악연주 의상 (=5,500)

4,800    –여자단원 개량한복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32벌 =

700    –지휘자 연주의상                        700,000 * 1벌 =

  ·무용단공연의상 (=12,750)

10,000    –정기공연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50벌 * 1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,000    –특별공연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0벌 * 1회 =

750    –공연슈즈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50족 * 1회 =

9,000  ·합창단 공연의상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60벌 =

4,500  ·극단 공연의상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5벌 * 3회 =

4,000  ·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의상           100,000 * 40벌 * 1종 =

1,000  ·소년소녀합창단 공연슈즈                  20,000 * 50족 =

<임차료> (=16,800)

2,000  ·문화회관 셔틀버스 대체차량 임차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찾아가는 시립예술단 (=10,300)

1,800    –버스 및 화물임차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6회 =

4,500    –음향기기 임차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3회 =

4,000    –무대 및 조명기기 임차                1,000,000 * 4회 =

1,500  ·합창단 특수악기 임차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회 =

  ·부산,울산,경남 3개시도 예술단 교류 (=3,000)

3,000    –화물임차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5대 * 2회 =

<차량선박비> (=4,434)

201 4,434
일반운영비

  ·대형승합(45인승)                       4,434,000 * 1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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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6 △375재료비 875 1,250  

△375 01875 1,250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750악기악보의상실 습기제거제                    2,500 * 300개 =

206 125
재료비

극단 소품 및 의상실 습기제거제                2,500 * 50개 =

301 648,153일반보상금 7,759,505 7,111,352  

648,153 107,759,505 7,111,352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         

시립예술단 보수 (=6,725,034)

  ·급여 (=2,799,792)

92,448    –수석지휘자                    1,284,000 * 6명 * 12월 =

14,364    –부지휘자                      1,197,000 * 1명 * 12월 =

85,176    –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1,183,000 * 6명 * 12월 =

167,040    –수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870,000 * 16명 * 12월 =

467,136    –부수석                         811,000 * 48명 * 12월 =

1,973,628    –단원                          751,000 * 219명 * 12월 =

933,264  ·기말, 장려수당           급여총액 2,799,792,000 * 4/12 =

284,160  ·정액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296명 * 12월 =

1,278,720  ·예능연구 보조비                 360,000 * 296명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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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4,800  ·직책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170,000 * 120명 * 12월 =

48,000  ·겸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2명 * 12월 =

583,290  ·가계지원비             급여총액 2,799,792,000 * 2.5/12 =

  ·자녀학비 보조수당 (=83,802)

    –중학교 (=21,646)

7,019      1,2학년             44,460 * 296명 * 2/3 * 0.2 * 4회 =

14,627      3학년              185,300 * 296명 * 1/3 * 0.2 * 4회 =

62,156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328,100 * 296명 * 0.16 * 4회 =

233,316  ·명절휴가비               급여총액 2,799,792,000 * 1/12 =

150,000  ·외국인지휘자 계약연액          12,500,000 * 1명 * 12월 =

84,000  ·외국인단원 계약연액             3,500,000 * 2명 * 12월 =

1,890  ·연금부담금(외국인)                   42,000,000 * 4.5% =

교향악단 (=84,538)

  ·정기 및 특별공연 (=70,250)

10,000    –외국인 및 재외한국인 객원지휘료      5,000,000 * 2명 =

4,800    –내국인 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1,200,000 * 4명 =

24,000    –외국인 및 재외한국인 협연료          4,000,000 * 6명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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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200    –내국인 협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600,000 * 7명 =

6,000    –팝스콘서트 가수출연료                3,000,000 * 2명 =

3,000    –단체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단체 =

3,000    –일반객원 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20명 =

3,000    –작곡 및 편곡료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0곡 =

12,250    –공연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98명 * 25회 =

  ·순회공연비 (=10,290)

4,410    –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98명 * 3박 * 1/2 =

5,880    –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98명 * 12식 =

3,000  ·대관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회 =

998  ·공연협의여비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10회 =

국악관현악단 (=35,338)

  ·정기 및 특별공연 (=27,580)

3,000    –객원 지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명 =

9,000    –내국인 협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6명 =

2,000    –외국인 협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명 =

1,5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5명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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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   –단체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2단체 =

3,000    –작곡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3곡 =

3,000    –편곡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0곡 =

4,080    –공연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68명 * 12회 =

  ·순회공연비 (=4,760)

2,040    –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68명 * 2박 * 1/2 =

2,720    –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68명 * 8식 =

2,000  ·대관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회 =

998  ·공연협의여비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10회 =

무용단 (=26,283)

  ·정기 및 특별공연 (=20,260)

400    –악보사보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회 =

3,000    –창작작품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회 =

3,000    –창작연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회 =

3,000    –음악작곡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회 =

1,000    –녹음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회 =

2,000    –악사연주비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5명 * 2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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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00    –음악편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7회 =

2,0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0명 =

1,880    –공연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47명 * 8회 =

1,880    –공연분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47명 * 8회 =

  ·순회공연비 (=3,525)

1,410    –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47명 * 2박 * 1/2 =

1,645    –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47명 * 7식 =

470    –분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47명 * 2회 =

1,500  ·저명무용가 초청 지도비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회 =

998  ·공연협의 여비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10회 =

합창단 (=31,623)

  ·정기 및 특별공연 (=21,180)

3,000    –외국인 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명 =

1,500    –내국인 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명 =

3,500    –협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7명 =

4,000    –단체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,000 * 1단체 =

2,0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0명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,000    –작곡 및 편곡료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5곡 =

3,180    –공연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3명 * 12회 =

1,000    –발성지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회 =

  ·순회공연비 (=3,445)

1,590    –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53명 * 2박 * 1/2 =

1,855    –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3명 * 7식 =

6,000  ·부산합창제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0단체 =

998  ·공연협의 여비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10회 =

극단 (=106,969)

  ·정기공연 (=85,450)

3,000    –음향제작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3회 =

9,000    –작품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3회 =

7,000    –연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500,000 * 2회 =

60,0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20명 * 3회 =

3,000    –작곡 및 편곡료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3회 =

1,500    –공연분장비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명 * 30회 =

1,950    –공연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3명 * 30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  ·특별공연 (=9,920)

2,000    –연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회 =

7,0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7명 * 1회 =

400    –공연분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명 * 8회 =

520    –공연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3명 * 8회 =

  ·순회공연비 (=10,800)

2,000    –연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명 =

7,0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7명 =

630    –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3박 * 7실 =

325    –분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3명 * 5회 =

845    –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3명 * 13식 =

799  ·공연협의 여비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8회 =

청소년 교향악단 (=49,335)

  ·정기 및 특별공연 (=8,180)

1,000    –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명 =

1,5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5명 =

2,000    –협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4명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500    –단체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단체 =

900    –작곡 및 편곡료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3곡 =

2,280    –공연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76명 * 6회 =

2,400  ·지도위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5명 * 8회 =

14,400  ·단원사례금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72명 * 2회 =

8,640  ·단원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72명 * 12회 =

4,320  ·간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72명 * 12회 =

1,000  ·유명연주자 초청지도비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2명 =

  ·하계합숙훈련비 (=4,495)

1,330    –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35,000 * 76명 * 2박 * 1/4 =

2,660    –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76명 * 7식 =

505    –기타(간식비 및 비상약품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순회공연비 (=5,800)

1,140    –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76명 * 2박 * 1/4 =

2,660    –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76명 * 7식 =

2,000    –대관료 등 기타경비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2회 =

100  ·공연협의 여비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1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소년소녀합창단 (=25,937)

  ·정기 및 특별공연 (=8,750)

900    –내국인 협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3명 =

1,600    –단체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4단체 =

1,000    –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명 =

1,500    –작곡 및 편곡료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5곡 =

3,000    –공연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75명 * 8회 =

750    –공연분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75명 * 2회 =

  ·순회공연비 (=3,938)

1,313    –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35,000 * 75명 * 2박 * 1/4 =

2,625    –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75명 * 7식 =

2,000  ·청소년 합창제 출연료                   250,000 * 8단체 =

1,500  ·우수단원 사례금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5명 * 1회 =

9,000  ·연습간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75명 * 24회 =

749  ·공연협의 여비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3일 * 5회 =

예술단 단체 공동운영비 (=35,398)

  ·예술단 공연출연 보상금 (=17,00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5,000    –교향악단외 4개단체             500,000 * 5단체 * 6회 =

2,000    –소년소녀합창단외 1단체         200,000 * 2단체 * 5회 =

9,600  ·예술단 정액운영비               100,000 * 8단체 * 12월 =

  ·예술단 공연기획 및 매표활동 여비 (=8,798)

7,800    –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10,000 * 5일 * 13명 * 12월 =

998    –관외여비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5명 * 2회 =

찾아가는 시립예술단 (=25,000)

3,000  ·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회 =

3,000  ·가수초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명 =

2,000  ·협연 및 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4명 =

2,000  ·편곡 및 사보료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0곡 =

15,000  ·출연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30명 * 25회 =

48,000토요상설무대 출연보상금               40,000 * 30명 * 40회 =

부산,울산,경남 3개시도 예술단 교류 (=10,750)

1,000  ·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명 =

3,000  ·협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3명 =

2,500  ·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0명 * 5식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50  ·분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0명 =

4,000  ·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100명 * 2박 * 1/2 =

문화자원봉사자 운영 (=3,000)

3,000  ·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4명 * 150회 =

기획공연 (=252,300)

  ·야외영화제 (=10,900)

2,000    –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명 =

2,800    –협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400,000 * 2명 =

2,5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5명 =

1,600    –편곡 및 악보사보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8곡 =

2,000    –가수초청 출연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명 =

  ·영호남 문화교류행사 (=4,500)

4,000    - 예술단체 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4,000,000 * 1회 =

500    –사회자 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회 =

  ·2003 썸머페스티발 (=18,600)

2,000    –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명 =

6,000    –협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6명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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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0명 =

1,600    –편곡 및 악보사보료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8곡 =

6,000    –가수초청 출연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2명 =

  ·유람선 관광 외국인을 위한 공연 (=3,700)

1,500    –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명 =

1,2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4명 =

1,000    –편곡 및 악보사보료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5곡 =

  ·일본수학여행단을 위한 공연 (=2,600)

1,000    –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명 =

600    –객원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명 =

1,000    –편곡 및 악보사보료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5곡 =

  ·우수음악가 초청연주회 (=12,000)

2,000    –객원지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명 =

8,000    –저명음악가 협연료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8명 =

2,000    –편곡 및 악보사보료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0곡 =

  ·세계적인 예술인과 함께하는 기획공연 (=200,000)

200,000    –우수단체 및 저명예술인 초청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0,000시립예술단 해외공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0민간이전 20,000 20,000  

0 0720,000 20,000 연금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

307 20,000
민간이전

사망조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

△29,966116,134 146,100  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

△29,966116,134 146,100  

207 8,414연구개발비 8,414 0  

8,414 028,414 0 전산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

홍보부 (=8,414)

8,000  ·디자인용 포토샵등 S/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7 414
연구개발비

  ·정기회원관리용 노트북 S/W        2,300,000 * 1대 * 18% =

405 △38,380자산취득비 107,720 146,100  

△38,380 01107,720 146,10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교향악단 (=59,450)

25,000  ·콘트라베이스(5현)                     25,000,000 * 1대 =

9,000  ·튜바(C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,000,000 * 1대 =

25,000  ·타악기(셋트 드럼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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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50  ·케비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5대 =

국악관현악단 (=8,500)

1,500  ·대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대 =

4,000  ·모듬북세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,000 * 1세트 =

2,000  ·악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대 =

1,000  ·연습실 제습기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2대 =

무용단 (=2,970)

270  ·스팀다리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3대 =

1,700  ·전기미싱(끝처리용)                     1,700,000 * 1대 =

1,000  ·자료보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2개 =

합창단 (=6,000)

3,000  ·보면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60대 =

3,000  ·접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60개 =

소년소녀합창단 (=20,000)

20,000  ·연습실 피아노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,000 * 1대 =

홍보부 (=10,800)

8,500  ·디자인용 컴퓨터                        8,500,000 * 1대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,300  ·정기회원관리용 노트북                  2,300,000 * 1대 =


